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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내용 공시

 1. 조합명 : 전남동부수협

 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6. 06. 01.

 3. 제재조치(요구)내용 

   

제재대상 제재내용

직원  감봉(1명), 경고(4명)

   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 4. 제재대상 사실
  □ 기업시설자금대출 취급 소홀
   ○ 기업운전자금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를 부적정하게 취급하였으며, 소요자금에 따른 대출한도를 

고려하지 않고 산출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음.

  □ 기업운전자금대출 사후점검 소홀
   ○ 기업운전자금대출 취급 후 추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등 자금용도 사후점검을 소홀히 하였음.

  □ 외부감정평가 전산 의뢰 부적정
   ○ 외부감정평가 의뢰 시 부적정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우회하여 임의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였음.

  □ 내부통제 업무 소홀
   ○ 현금보유액 불시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.

 < 관련법규 >
   ○ 「상호금융 여신규정」 제10조(심사 및 승인)
   ○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1편 제5조(대출금의 용도), 제8조(소요자금 대출가능한도), 제15조(대출상담), 

제80조의3(대출한도 산출), 제3편 제2조(기업여신 업무취급 원칙), 제3편 제3조(상담 및 서류징구), 제42조의2
(운전자금 대출한도), 제46조의2(시설자금 대출한도), 제68조(자금 용도 사후점검), 제70조(사후점검 방법)

   ○ 「상호금융 담보물 가격조사 업무방법(예)」 제23조(외부감정평가 의뢰방법)
   ○ 「상호금융 출납업무방법」 제16조(현금 검사)


